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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1990s, Korea has been rapidly moving toward a multi-cultural 

society. Then the Korean society has been taking much interest in 

multi-culturalism and  multi-cultural society which reflects an dramatic increase 

in migrant workers, immigrant wives, and multi-ethnic families and children 

and the expansion of the ethnic and cultural diversity in Korea.

In this context, this study reviews the existing state of foreign residents and 

the current realities of the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 and the administration 

supporting system of the multi-culturalism policies in Korea. And this paper 

also examines a general outline of social enterprise and the several cases of 

social enterprise for immigrant wives and multi-ethnic families which is a 

group of vulnerable members of society in the light of policy target of social 

enterprise and multi-cultu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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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990년 부터 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 외국인 근로자의 이주와 이로 인

한 한국사회의 변화는 '다문화 가정', '다문화 아동' 등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며 주

요한 국가 정책 담론과 실천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201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

면 한국의 외국인 수는 체 국민의 2%인 120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한국의 낮은 

출산율, 속한 고령화, 노동력 부족 등의 요인은 외국인의 유입이 더욱 증 될 것으

로 측되며(김혜 , 2011), 2000년  들어 한국사회의 다문화주의 는 다문화사회에 

한 심의 증가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자녀, 재외동포, 그리

고 북한 이주민 등이 크게 증가하면서 한국사회의 인종 , 문화  다양성이 확 된 

상을 반 한 것이다(윤인진, 2008: 73).

한국의 다문화정책과 련하여서는 2006년부터 본격 으로 이주민 련 정책이 등

장하고, 2007년부터 련법이 제정되기 시작하 다. 2006년에 들어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혼 인·이주자 사회통합지원방안’,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책’, ‘외국인정책기

본방향  추진체계’, 등 외국인 일반 는 특정 이주민 집단과 련한 정책이 등장하

기 시작하 다. 한 행정자치부는 2006년에 ‘거주외국인지원표 조례안’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주외국인 지원과 련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 으며, 법무부는 

2007년 외국인과 다문화정책 반에 한 기본법 인 토 로서 「재한외국인처우기본

법」제정하 다(류정아, 2009: 34-35).

이러한 한국 정부의 법제도 ·정책  노력과 더불어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이주민의 

수는 증가해오는 추세로 행정안 부의 조사(행정안 부, 보도자료: 2011. 6. 24)에 의

하면, 2011년 1월 1일을 기 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 귀화자, 외

국인자녀(이하 “외국인주민”)는 모두 126만 5,006명으로 체 주민등록인구(50,515,666

명)의 2.5%에 해당하며, 이는 2010년 1,139,283명 보다 125,723명(11%)이 늘어난 것이

다. 지역별로는 경기(30.1%), 서울(29.0%), 인천(5.5%) 등 수도권에 64.6%가 집 되어 

거주하고 있으며, 시군구별로는 경기 안산(50,864명), 서울 등포(50,531명), 서울 구

로(37,359명), 경기 수원(35,657명) 등의 순으로 외국인 이주민이 다수 거주하고 있으

며, 1만명 이상 집거주지역은 2010년의 34개 보다 4개 증가한 38개 자치단체이며, 

주민등록인구 비 5% 이상은 2010년 15개보다 1개 증가한 16개 자치단체로 나타났

다(행정안 부, 보도자료: 2011. 6. 24). 이들 외국인주민의 출신 국 은 한국계 국인

을 포함한 국 국 자가 696,861명으로 반 이상(55.1%)이었으며, 이어 동남아시아

(베트남·필리핀·태국·인도네시아·캄보디아 등)가 22.0%, 미국 5.2%, 남부아시아(스리랑

카· 키스탄·네팔·방 라데시 등) 4.1%, 일본 2.8%, 그리고 만 1.9%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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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외국인 주민의 격한 증가와 더불어 우리 정부에서도 앙 부처 차원에서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다수의 부처에서 정책분야별·정책

상별1)로 다양한 외국인 주민 상의 정책을 수립·집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앙 정부의 다문화 상의 지원정책은 정책의 일 성과 통합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부처 간 복되어 집행되고 있고,  우선순 도 정해져 있지 않고 정하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정부 조직 사이에 혹은 정책들 사이에 갈등과 혼선을 래하고 있는(지종

화 외, 2009) 상은 홍기원(2009a)의 연구에서 지 한 바와 같이 정책 수립과정에서 

근본 인 차원에서의 합의된 '하나의' 다문화정책에 한 공  담론이 부재한 가운데 

부처 심으로 분 된 '복수의' 다문화 정책이 생성되어 소  부처할거주의에 의한 

부처별 성과 주의 정책 수립·집행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다문화 실태로서 외국인주민에 한 황  실태를 악하고, 나

아가 외국인주민 상의 다문화지원정책의 법제도  체계, 행정체계, 그리고 앙 부

처 차원의 다문화지원정책에 한 실태를 검토한다. 더불어 최근 지역사회활성화 

안으로 육성되고 있는 사회 기업에 한 일반 인 내용의 검토와 사회 기업의 정책

상으로서 취약계층의 한 부류인 결혼이주여성을 상으로 하고 있는 사회 기업 사

례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한국의 다문화 실태  다문화 정책, 그리고 다

문화지원의 사회 기업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다문화정책과 사회 기업 육성정책에의 

함의를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목 이 있다.

II. 이 론 · 정 책  논 의  

1. 다 문 화 주 의 와  다 문 화 정 책

1)  다 문 화 사 회 와  다 문 화 주 의

다문화사회는 미디어, 교육, 사회화를 통한 공존을 목표로 한 용의 단계, 비차별의 

제도화 단계, 소수집단의 정체성과 문화  권리를 공공 역에서 극 인정하는 본격

인 다문화주의 단계로 나  수 있으며(김남국, 2010: 143), 다문화사회 1단계는 인종 ·

문화  소수자가 증가하면서 다수와 소수 사이의 권력 계가 역 되지 않음을 제로 

1) 법무부의 “2011년 외국정책 시행계획”에 의하면 2011년 앙 부처의 다문화 련 사업은 총 166개(

산 1,747억원)로 정책분야별로는 극 인 개방 분야, 질 높은 사회통합 분야, 질서있는 이민행정 분야, 

 외국인 인권옹호 분야 등이며, 이를 다시 정책 상별로 구분하면 우수인재  문인력, 유학생, 외

국인 단순근로자,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아동, 재외동포, 그리고 난민, 이주여성 등 재한외국인 등

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법무부, 2011: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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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단계, 2단계는 다수의 동의를 제로 차별 지를 제도화하는 단계, 3단계는 

소수의 문화  표 을 공공 역에서 인정하면서 소수집단을 한 정책을 만드는 단계

로 구분할 수 있다(김남국, 2010; 정의철, 2011: 75). 우리나라는 1단계에 있으면서 2단

계의 문제도 부각되고 있는 상황으로 다문화사회에서는 다양한 집단에 한 포용  

공존 방식에 한 합의 도출 능력과 소통기술이 요한데 이는 ‘다문화감수성

(multi-cultural sensitivity)'과 ’다문화커뮤니 이션 능력(multi-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e)' 등의 교육을 통해 배양될 수 있다( 경옥, 2010; 윤인진 외, 2010; 정의

철, 2011: 75).

다문화와 련된 개념 정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문화란 동일한 통과 

문화를 추구하던 단일문화에  다른 문화들이 통합되어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상태를 

의미하는(우종 , 2008) 일종의 단일문화가 모여 공존하고 서로 향을 주면서도 그 나

름의 문화를 유지·발 시키는 모자이크화된 사회를 의미한다(류정아, 2009). 반면 다문

화주의는 문화권의 배경에 따라 특정사회의 구성원이 차별받지 않고 상호 간의 존 과 

공존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황정미, 2007; 서운석, 2010: 13).

다문화주의는 일반 으로 인간사회의 다양성, 인구학 ·문화  다양성을 설명하기 

해 사용되며, 최근 다문화주의는 국가나 인종, 민족 등의 거시 인 차원에만 한정된 것

이 아니라 사회 내의 소외계층, 소수인종 는 세  간 갈등과 성역할 차이 등의 미시

 문제를 포함하는 매우 범 한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의미로 정의하

거나 개념화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이용승, 2004; 한승 , 2009: 272). 즉, 다문화정책의 

핵심 가치인 다문화주의는 한 국가내의 다양한 인구학  상을 의미하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정책이나 국민통합의 이데올르기, 지향해야 할 미래  가치, 역차별  정책과 

실천  노력 등 개념  정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박진경, 2010: 173). 

이러한 다문화주의를 바라보는 으로는 용 로(melting pot), 모자이크(mosaic), 

샐러드그릇(salad bowl) 등의 다양한 개념이 존재한다. 여기서 용 로 개념은 소수집

단이 주류사회에 녹아드는 동화주의  을 반 한다면, 모자이크는 소수집단이 주

류사회의 단 문화를 배경으로 이 박 있는 것은 의미한다. 반면 샐러드그릇은 

소수집단과 다수집단이 상호공존하면서 고유의 개별성을 그 로 유지하는  다른 통

합성을 의미한다(Kymlicka & Norman, 2000; 한승 , 2009: 272). 한 다문화주의를 

인구학  상, 사회  이념, 그리고 정책  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기도 한다. 즉, 

다문화주의를 인종, 민족, 문화 으로 다원화된 인구학  상으로 보는 인구·기술

(demographic·descriptive) , 사회문화  다양성을 정 으로 인식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존 하려는 사회  이념인 이념·규범 (ideological·normative) , 그리고 사

회문화  다양성을 보호하고 인종, 민족, 국 에 따른 차별과 배제 없이 모든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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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한 기회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부의 정책과 로그램인 로그램·정책

(programme·political) 으로 분류하기도 한다(Inglis, 1996; 한승 , 2009: 272). 

2)  다 문 화 주 의 와  다 문 화 정 책

이상에서 살펴본 다문화주의와 련하여 다문화정책을 개념 정의하는데 있어서 우

선 다문화정책을 ‘multiculturalism policies'. 즉 다문화주의 정책으로 간주하면서, 다

문화주의를 사회통합  에 의한 소수자의 정체성 인정과 구성원간 불평등을 해소

하려는 합의된 실천이념으로, 이에 기반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한 정책  

안을 다문화정책으로 정의하기도 하고(박진경, 2010: 173), 한 다문화정책을 특정

의 소수자 집단이 무시되거나 차별받는 것을 방지하고 차이에 근거한 정치, 사회, 경

제  갈등을 해소하며, 인간으로서의 보편  권리를 향유하도록 함을 목 으로 하는 

정부의 제도  개입으로 정의하기도 한다(오경석, 2007). 보다 단순하게는 다문화정책

을 다문화시 에 야기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한 정책  안으로 정의하기도 한

다(원숙연, 2008; 한승 , 2009: 273). 

이러한 정부의 다문화정책에 한 모형 는 모델의 유형화는 크게 동화주의 모델

과 다문화주의 모델 두 가지로 별하는 과 여기에 차별  배제모형을 추가하여 

세 가지로 구분하는 근법이 주로 활용된다. 

우선 차별  배제 모형(differential exclusionary model)은 소수 이민자를 3D직종과 

같은 특정한 노동시장 역에만 받아들이고, 내국인과는 차별 인 복지수혜를 제공하

고, 선거권 부여와 국  취득과 같은 사회 , 정치  역에서는 상당한 제한을 하는 

모형으로, 국가가 원치 않는 이민자의 정착을 원천 으로 차단하려는 정책유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특정한 이주민 집단에 해서는 자국민에 하는 공식 인 권한을 

인정하고,  다른 이주민 집단에 해서는 각종 권한을 부인하는 이 인 차별  

포섭·배제 근 역시 의의 차별  배제 모형으로 간주한다(박진경, 2010: 174-175).

동화주의 모형(assimilationist model)은 한 국가내에 공존하는 주류문화와 비주류문

화 에서 주류문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그 목표로 하고 있어 소수 인종집단에 속하는 

개인이 자신의 언어, 문화, 사회  특성을 버리고 주류집단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개인

 변화과정을 통해 이주한 국가에 완 히 동화되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한승

, 2008: 107). 즉, 동화 모형은 이민자가 출신국의 언어·문화·사회  특성을 포기하고 

주류 사회의 성원들과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을 정책  이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이민자에 한 문화  동화를 가로 유입국 사회는 이민자를 ‘국민’으로 합류하는 것

을 허용하는 정책 모형이다(설동훈 외, 2006). 즉, 다양한 배경의 이민자를 주류사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커다란 용 로(melting pot)에 섞여 결국에는 그 출신국별 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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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특수성을 잃고 단일한 성격의 국민으로 융해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는 이들 

이민자들이 주류 문화에 수월하게 응하도록 하게 하기 하여 문화  차별이나 편

견을 제거하는 정책  조치 등을 취한다(손철성, 2008: 6; 박진경, 2010: 175).

반면 다문화주의 모형(multiculturalism model)은 소수집단의 문화 ·사회  차이의 

잠재력과 정당성을 받아들이며, 소수집단은 자신들의 특수성을 버리거나 참여를 제한

받지 않더라도 주류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서의 다문화주의는 정치 , 

사회 , 경제 , 문화 , 언어  불평등을 없애 국민사회의 통합을 유지하려하는 이데

올르기이며, 구체 인 지도원리이다(조정남, 2007: 14). 즉, 다문화주의 모델에서는 주

류문화의 주체들이 소수자들의 비주류문화를 허용하고, 소수자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와 언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 , 제도  지원을 한다(한승 , 2008: 107). 

다문화주의 모형은 다양한 문화나 가치, 다양한 민족집단과 그들의 개별 인 언어와 

습 들을 그 로 한 나라 속에 공존시키는 정책이다. 그리하여 다문화주의 모형은 타

문화·타언어·타종교 집단의 정체성을 인정함으로써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방할 수 

있다는 에서 다양성에 기반을 둔 국민통합 정책으로 악된다(설동훈 외, 2006: 박

진경, 2010: 176).

   

2. 한 국 사 회 의  다 문 화 와  다 문 화 정 책

한국사회의 다문화사회 유형에 한 논의는 ‘다종족 사회’로서 비교  유사한 성격

을 공유하는 유럽 등과는 한 차이가 있고, 아직까지도 한국사회는 민족 , 문화  

단일성에 한 신화에 질문을 제기하는 기단계에 머물러 있다(류정아, 2009: 27). 한

국사회의 외국인 이주 단계를 3단계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1단계는 한국계 심의 이

주로 ‘한민족의 통성’이 강조된 민족주의  이주 시기로 1990년  말까지 륙에 거

주하던 고려인, 조선족 등의 한국사회로의 유입과 더불어 새터아직유입까지 민족주의

 에서의 이주시기이다. 2단계는 산업연수생 제도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

입시기로, 외국으로부터 단순노무인력이 한국사회로 속하게 유입되었으나 부분 

불법체류 형태로 사회 ·정책  심의 상으로 가시화되지는 못하 다. 3단계는 국

제결혼을 통한 결혼이민의 증가시기로 1990년  반 이후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

성의 결혼이 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0년  체 결혼의 10% 이상을 넘어서면

서 농어  등 특정 지역과 계층에서는 지배 인 결혼 형태일고,루게 되는 시기이다(김

이선 외, 2007: 14인 8; 류 아, 2009: 27-28). 이러한 한국의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은 

외국인의 수  증가에 그치지 않고, 결혼이민자와 2세의 증가, 재외동포  외국인노

동자의 장기체류를 통한 사실상의 정주화 증가 등 다양한 양상으로 개되고 있다(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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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 2010: 190). 

한국에서 다문화정책의 논의, 정책수립, 입안과정은 다른 국가와는 다소 다른 양상

으로 개되어 온바 ‘다문화’라는 문제로 표면화되기 이 에 이미 산업근로자연수제도 

등을 통해 꾸 히 유입이 증가하고 있던 외국인노동자 문제, 농 총각의 국제결혼을 

통한 외국인결혼이주여성 문제 등이 다문화라는 측면에서 정책의제화되기 시작하 다

(홍기원, 2009b: 15). 즉,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1990년  이후 유입되기 시작한 이주노

동자에 한 외국인인력정책에서부터 최근 결혼 이민자에 한 정책으로 표되는 다

문화정책으로 변천되어 오고 있다(박진경, 2010: 172).

이들 외국인 주민을 상으로 하는 다문화정책은 여러 앙 부처에서 정책일반과 

더불어 인권,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사업이나 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로 

인권이나 교육 련 다문화사업에 부분의 부처가 여하고 있고, 법무부에 있어서

는 모든 분야에 걸쳐 정책  여를 하고 있다(류 아, 2009: 51).

<표 1> 앙정부의 부처별 소 정책 개요

구  분 법 무 보 건 복 지 문 화 체 육 행 정 교 육 노 동 여 성 가 족

역

정책
일반 ■ ■ ■ ■

인권 ■ ■ ■ ■ ■

교육 ■ ■ ■ ■ ■

문화 ■ ■ ■

복지 ■ ■ ■

 자료: 류 아(2009), p. 52.

   

한국사회의 다문화사회로의 개와 더불어 다문화사회에 한 한국인의 의식은 과

거에 비해 다문화의식이 높아지고 폐쇄 인 국민정체성이 차 변화하고는 있지만 동

시에 배타성도 여 히 높은데 여성가족부의 국제결혼이민자에 한 국민의식 조사

(2007)에 의하면, 세계화의 흐름 속에 단일민족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라는 인식이 높

은 편이나 한편으로는 외국인·외국문화에 한 태도가 아직도 배타 이라는 견해도 

상당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연구(황정미 외, 2007)에서는 문화다

양성에 한 인식에 있어 학력이 높고 은층일수록 개방 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개방  태도는 선진국 편향성이 두드러지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특히 결혼이

민자에 해서는 정책  지원과 교육이 필요한 상으로 간주하나 한국사회의 주체로

서의 인정 경향은 아직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류 아, 2009: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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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 국 의  다 문 화  실 태 와  정 책  황

1. 다 문 화  실 태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국제결혼은 총 36,204건으로 체결혼 100건 

 11건이 국제결혼이었다. 한 같은 해 다문화 가정의 이혼 건수도 11,255건으로 

체 이혼의 1/10이었다고 한다. 2010년 통계청이 집계한 국내 총 인구는 약 4,900만 명

으로 상치보다 45만 명 이상이 늘어난 수치라고 한다. 이는 세계 최  수 인 국내 

출산율을 감안한다면 자연증가보다는 인구의 국제 이동, 즉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의 

증가 때문으로 해석하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이 게 증가된 외국인 주민들로 인해 

우리사회도  변화하고 있다. 를 들어, 충남 아산경찰서의 경우 국어와 필리핀

어로도 운 교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충북 청원군의 내수 등학교는 일본어와 필리핀

어로 된 가정통신문도 발송하고 있다고 한다(문화체육 부 알림마당 뉴스: 

http://www.mcst.go.kr).

 지하철 4호선 서울역, “이번 역은 서울, 서울역입니다”라는 안내방송 뒤에 언제부터인

가 “This stop is Seoul, Seoul station”이라는 안내가 따르게 되었다. 그리고는 언제부턴

가 “次の停車駅はソウル驛です“라는 안내들도 이어지고 있다. 가요와 팝송 그리고 일본

가요만 있던 노래방에도 언제부턴가 베트남어 그리고 태국어로 된 노래들까지 들어서고 

있다. 학가에서도 국어를 듣는 것은 일상이 되었고, 상당수의 학 수업들도 어로 

진행되고 있다. 이 듯 한국사회에서 다문화는 양 으로도 내용 으로도 상당히 확 되

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문화체육 부 알림마당 뉴스: http://www.mcst.go.kr).

   

1)  외 국 인 주 민  황  

(1) 총  황

행정안 부의 2011년 외국인 주민 황조사2) 결과에 따르면, 1월 재 국내거주 외

국인주민은 1,265,006명으로 주민등록인구(50,515,666명)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 1,139,283명보다 11% 증가하 다. 이는 2010년도의 2.9% 증가율에 비해서는 

높은 비율이나 2009년도 24.2%와 2008년도 23.3%의 증가율에 비하면 작은 증가임을 

알 수 있다. 

유형별 외국인주민 황은 아래의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국 을 가지지 않

은 자가 1,002,742명으로 79.3%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국  취득자는 111,110

2) 행정안 부는 외국인 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사회 정착 등 지원정책 수립의 기 자료로 활용하고

자 2006년부터 외국인주민 황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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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외국인 주민 황

(기 : 2011. 1)

국적미취득(1,002,742명, 79.3% / 90일 이상) 국적취득(111,110명, 
8.8%) 자 녀3)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재외동포 기  타 혼인귀화 기  타

552,946명
(43.7%)

141,654명
(11.2%)

86,947명
(6.9%)

83,825명
(6.6%)

137,370명
(10.9%)

69,804명
(5.5%)

41,306명
(3.3%)

151,154명
(11.9%)

  자료: 행정안 부(2011b), p. 6.

<표 3> 외국인 국 별 황

(기 : 2011. 1)

구분 합계
동북아 동남아 기타4)

소계 중국 중국
(한국계)

기타 소계 베트남 필리핀 기타 미국 등

합계 1,265,006 780,593 208,761 488,100 83,732 278,507 139,285 58,426 80,796 205,906

한국국적
미취득자

1,002,742 600,167 139,261 397,656 63,250 210,865 98,225 39,537 73,103 191,710

한국국적
취득자

111,110 94,437 34,648 57,258 2,531 12,668 6,804 4,952 912 4,005

외국계
주민자녀

151,154 85,989 34,852 33,186 17,951  54,974 34,256 13,937 6,781 10,191

  자료: 행정안 부(2011a), p. 11. 수정

명으로 8.8%에 불과하다. 그리고 외국인주민 자녀는 151,154명, 11.9%로 국  취득자

에 비해 많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국국 을 가지지 않은 자  외국인근로자는 

552,946명으로 체 외국인주민의 43.7%, 결혼이민자는 141,654명(11.2%), 유학생은 

86,947명(6.9%), 재외동포는 83,825명(6.6%), 기타 137,370명(10.9%)등으로 나타났고, 

혼인귀화를 통해 한국국 을 취득한 자는 69,804명(5.5%)을 차지하고 있다. 

(2) 국 별 황

국 별 외국인 에는 국 국 자(한국계 국인 포함)가 696,861명으로 체 외국

인주민의 55.1%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계 주민의 자녀도 국 국

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베트남 국  외국인의 자녀도 34,256명, 필리핀 국  외

국인의 자녀도 13,937명으로 상 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부 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체 552,946명으로 남성이 380,847명(68,9%)으로  

3) 외국인주민 자녀는 ‘결혼이민자’와 ‘한국국  취득자’의 자녀로 외국인 부모의 자녀 9,621명, 외국인과 

한국인 부모의 자녀 126,317명, 그리고 한국인 부모(이혼 후 외국인과 재혼한 가정)의 자녀 15,216명으

로 구성되어 있다.

4) 미국, 남부아시아, 앙아시아, 러시아  기타 국가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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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국가별 비율은 국이 54.8%, 동남아국가가 26.7%, 남부아

시아 국가가 7.1%, 그리고 앙아시아 국가가 3.5%를 차지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는 체 211,458명으로 역시 국 국 의 외국인이 57.3%, 동남아지역 국가

가 29.5%, 일본 5.1%, 몽골 1.4% 등으로 나타나며, 여성이 89.2%인 188,580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주민의 자녀는 총151,154명으로 국 45%, 동남아 

36.4%, 일본 9.6%, 앙아시아 1.6%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녀의 국가별 비율에 

있어서는 상 으로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특히 베트남과 필리핀) 국  부모의 비율

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3) 지역별 황

외국인의 지역별 거주 황은 우선 기업체와 학이 많이 소재하고 있는 서울

(29.0%)  경기(30.1%)·인천(5.5%) 등 수도권에 64.5%가 집 으로 분포되어 있다.

<그림 1> 외국인 지역별 분포 황

(기 : 2011. 1)

서울, 29.0%

부산, 3.5%

대구, 2.2%

인천, 5.5%
광주, 1.5%

대전, 1.7%
울산, 1.7%

경기, 30.1%

강원, 1.7%
충북, 2.7%

충남, 4.6% 전북, 2.5%
전남, 2.8% 경북, 4.0%경남, 5.9%

제주, 0.7%

  자료: 행정안 부(2011a), p. 7.

 

그 에서 외국인근로자는 경기 36.8%(203,736명), 서울 26.2%(144,676명), 경남 

7.3%(40,192명), 인천 5.8%(32,100명), 충남 4.7%(26,09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

며, 공단이 집해 있는 수도권에 68.8%가 집 되어 있다. 반면 결혼이민자와 귀화자

는 경기 27.7%(58,509명), 서울 23.2%(49,024명), 인천 6%(12,583명), 경남 5.9%(12,465

명), 충남4.9%(10,254명) 등의 분포 비율을 보이는 바와 같이 결혼이민자의 수도권 집

도(56.9%)는 외국인근로자 보다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한 외국인 주민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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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1만명 이상 외국인주민 거주 지역

(기 : 2011. 1)

서 울( 17)
등포(50,531)·구로(37,359)· 악(24,848)· 천(24,740)· 진(17,643)용산(16,975)·동 문

(16,097)·동작(14,960)·강남(13,181)·송 (12,736)서 문구(12,074)·마포(12,087)·종로

(11,624)·성북(11,622)·성동(10,967)· 구(10,625)·강서구(10,280)

인천( 3) 남동(15,427)·서구(13,614)·부평(12,038)

경기( 14 )
안산(50,864)·수원(35,657)·화성(30,340)·성남(24,988)·부천(22,950)시흥(22,471)·용인

( 20, 5 92) · 고양( 17, 925 ) · 평택( 15 , 916) · 김포( 14 , 393) · 포천( 12, 235 ) · 주( 11, 736) · 주

(11,176)·안양(10,629)

충남( 2) 천안(15,994)·아산(11,585) 경남 ( 2) 창원(17,646)·김해(16,582)

  자료: 행정안 부(2011b), p. 6.

<표 5> 총인구 비 외국인주민 거주자 비율 3% 이상 지역

(기 : 2011. 1)

서 울 ( 13)
등포(12.4%)· 천(10.1%)·구로(8.8%)· 구(8.0%)·용산(6.9%)·종로(6.8%)․ 진(4.7

%)․ 악(4.7%)․동 문(4.4%)․서 문(3.7%)․동작(3.7%)․성동(3.6%)․마포(3.1%)

경우에 있어서는 경기 24.8%(37,519명), 서울 15.9%(24,084명), 경남 7.3%(10,996명), 

남 6.5%(9,764명), 경북 6.1%(9,246명) 순이며, 수도권 거주자는 46.6%(70,471명)로 수도

권의 집 도가 외국인 근로자의 집 도에 비하면 매우 낮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 

기 자치단체별 외국인주민의 인구규모는 경기 안산(50,864명), 서울 등포(50,531

명)․구로(37,359명), 경기 수원(35,657명) 순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1만명 이상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는 기 자치단체는 38개 지역으로 2010년에 비해 서울 강서, 경

기 안양, 충남 아산, 경남 창원 등 4개 지역이 추가되었다. 아래의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1만명 이상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는 기 자치단체는 서울 17개 구, 경기 14

개 시·군, 그리고 인천 3개 지역 등 수도권에 집 되어 있다. 특히 서울 등포구와 

경기 안산시의 외국인 주민 거주자는 5만 명을 넘고 있다. 

아래의 <표 5>는 지역 주민등록인구 비 외국인 주민 거주자의 비율이 3%을 넘

는 기 자치단체의 황을 보여주고 있다. 26개 기 자치단체는 1만명 이상 외국인 

주민 거주 지역과 복되며, 추가로 23개의 기 자치단체 치단체는총인구 비 외국

인 거주자 비율이 3%를비 외국인 거주특징 인 것은치단체의 총인구 치 은치충북, 

남, 경북, 경남치단체의 농어 치단체이 인구 비 외국인 주민 거주 비율이 높잌치

나타나외국인 는 것이 거주 한지역과의 복되며는 외국인 주민의 수 치5만명덴비 

외있다. 비율에 있어서도 체 인구 비 12.4%를 차지하고 있어 기 자치단체 에

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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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 1) 강서(6.4%) 인천(3)
구( 5 .6%) ․서구( 3.3%) ․남동

(3.3%)

울 산 ( 1) 울주군(3.2%)

경기 ( 15 )

포천(7.7%)·안산(7.1%)·김포(6.0%)·화성(6.0%)·시흥(5.6%)․양주(4.8%)․ 주

(4.7%)․안성(4.7%)․평택(3.8%)․동두천(3.8%)․오산(3.4%)․수4%3.3%)․

주(3.1%)․가평(3.1%)․여주(3.0%)

충 북 ( 2) 음성(6.9%)·진천(6.6%) 충남(4)
아산(4.4%)․당진(3.3%)․ 산

(3.1%)․논산(3.0%)

북 ( 1) 완주(3.5%) 남(2) 암(8.3%)․장성(3.0%)

경북 ( 2) 고령(4.3%)·경산(3.2%) 경남(5)

함안(4.8%)․거제(4.1%)․김해

( 3 . 3 % ) ․ 고 성 ( 3 . 1 % ) ․ 통

(3.0%)

자료: 행정안 부(2011b), p. 6.

2. 한 국 의  다 문 화  정 책 황

1)  법  근거

한국에서 다문화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법  근거로는 2007년에 제정된 「재한외국

인처우기본법」과 2008년에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이 있다. 법무부는 「재

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근거하여 법무부장 이 계 앙행정기 의 장과 의하여 

외국인정책에 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다

문화가족지원법」을 근거로 하여 여성가족부장 이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해 5년마

다 다문화가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1)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제정 목 은 동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재한외국인5)이 한민국 사회에 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

고, 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 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한민국의 발 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 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해 매 5년 마

다 수립되는 재한외국인정책에 한 기본계획은 외국인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외국인정책의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추진시기,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그리고 그 밖에 외국인정책 수립 등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포함하

여 법무부장 이 계 앙행정기 의 장과 의하여 수립하고 있다. 이를 토 로 

계 앙행정기 의 장은 소 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앙행정기 의 장이 법령에 따라 임한 사무에 하여 당해 

5) 재한외국인은 한민국의 국 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한민국에 거주할 목 을 가지고 합법 으

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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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행정기 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

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한외국인의 처우에 한 사항은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바 먼 , 재한외국인  그 자녀에 한 불합리한 차별방지와 인권옹호를 한 

노력, 사회 응에 필요한 지원, 결혼이민자  그 자녀의 교육  보육지원, 주권자·

난민 등의 처우, 그리고 재한외국인의 국  취득 후 사회 응 시책, 그리고 문외국

인력의 유치를 진할 수 있도록 그 법  지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

하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 인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 으로 하고 있다. 여

기서 ‘다문화가족’이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한민국 국 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

족, 「국 법」 제3조  제4조에 따라 한민국 국 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

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6)에 따라 한민국 국 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등을 의

미한다. 동법에 근거해 여성가족부장 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하여 5년 주기로 다문

화가족정책에 한 기본계획을 계 앙행정기 의 장과 의하여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다문화가족 지원을 한 분야별 발

시책과 평가에 한 사항, 다문화가족 지원을 한 제도 개선에 한 사항, 다문화

가족 지원을 한 재원 확보  배분에 한 사항, 그리고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

을 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한 여성가족부장 , 계 앙행정기

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다문화가족정책에 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

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더불어 여성가족부장 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

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을 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

업의 실시, 결혼이민자등에 한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홍

보, 다문화가족 지원 련 기 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일자리에 한 정보제공  

일자리의 알선, 다문화가족을 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 등을 수행한다. 2011년 5월 

기 으로 국 으로 200여개7)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운 되고 있다. 

6) ‘국 법’에서 국 의 취득은 출생에 의한 국  취득(제2조), 인지에 의한 국  취득(제3조), 그리고 귀화

에 의한 국  취득(제4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7) 서울 23, 부산 8, 구 7, 인천 8, 주 4,  4, 울산 4, 경기 29, 강원 14, 충북 11, 충남 15, 북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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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 문 화 정 책  지 원 체 계

(1) 앙 행정 부처

 다문화정책과 련한 우리나라의 앙 부처는 법무부를 비롯하여 보건복지부, 문

화체육 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 부, 여성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다양하다.

 우선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 련 정책을 총 하는 앙 행정

기 으로 산하 외국인정책과에서는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총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 법령의 입안에 한 사항, 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의 외국인정책에 한 의·조정, 외국인정책의 총 추진을 한 련 원회의 구성·

운  등의 사무처리, 외국인정책 추진 련 부처간 정보제공 등에 한 사항의 총 , 

외국인정책 평가기법의 개발, 외국인정책에 한 계획수립  추진실 의 검ㆍ 리, 

그리고 외국인정책 련 자료의 종합 분석·평가 업무 등을 수행한다. 

그리고 사회통합과에서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재한외국인의 사회 응

을 한 사회통합 정책의 총 , 재한외국인의 사회통합을 한 앙행정기   지방

자치단체 등 계기  업무 조에 한 사항, 다문화사회 문가 양성, 이민정책 연

구·개발 등을 한 다문화 사회통합 거 학 리  운 에 한 사항, 세계인의 날 

련 행사, 다문화 교육, 홍보 등 다문화 이해증진에 한 사항, 외국인 지원 련 비

리 법인 허가, 리·감독, 취소에 한 사항, 재한외국인 는 그 자녀에 한 불합

리한 차별 방지  인권옹호를 한 교육·홍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사회통합 로그

램의 기획·운  등에 한 사항, 사회통합 교육기  지정, 리  감독 등에 한 사

항, 이민통합지원센터 운   리에 한 사항,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에 한 실태

조사  연구, 정착지원에 한 사항, 국제결혼 정자에 한 사  소양교육에 한 

사항, 그리고 결혼이민자 등에 한 거주  주를 포함한 사증·체류 리  정책에 

한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부의 다문화가족과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주 상으로 하여 다문화

가족지원, 다문화가족센터 운 지원, 다문화가족 언어  교육지원  다문화 농 정

착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체육 부는 문화 술국에서 이주민문화 응 

 교류지원사업을 개할 뿐만 아니라 산하 기 인 국립국어원, 국립어린이청소년도

서 , 국립민속박물  등에서 다문화가족을 상으로하는 교육지원사업을 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복지과에서는 다문화가정자녀 교육지원 등의 교육사업을 

개하고, 농림수산식품부의 농 국 농 사회과에서는 농 결혼이민자의 농교육지

남 20, 경북 20, 경남 17, 제주 2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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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 등을, 여성가족부의 경력단  여성지원과와 권익기획과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과 이주여성보호 사업을 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안 부의 자치행정

과에서는 다문화정착을 한 지도자교육, 외국인주민 생활안내책자 제작사업, 외국인 

집  거주지역 생활안정 지원사업 등을 개해오고 있다(윤소 , 2010: 23-24). 

(2) 지방자치단체

재 시행 인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 지원정책은 기능에 따라 여러 부서(

를 들어, 역시·도 수 에서는 자치행정과, 가족여성과 등 3-8개 부서, 시군구 수 에

서는 총무과 등 2-4개 부서)에서 개별 으로 추진되어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담인력도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어 지역별로 행정서비스의 편차8)가 크다는 지 이 제

기되어 왔다(행정안 부, 2011b: 1).

이에 따라 행정안 부는 2011년 7월에 지자체에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 담부서를 

설치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 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정책 담부

서 설치  인력확충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담부서는 여러 부서에서 개별 으로 수행되고 있는 외국인주민 지원정책 기능을 

통합하여 설치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유형과 행정수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기 과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 방향은 기능에 따라 실․국(과)에서 분산․수행하는 외국

인지원 정책을 총 ․조정하는 담부서를 설치하여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 소요인

력은 총액인건비 범  내에서 기존 외국인업무 지원부서의 담당인력을 이체․활용하

도록 하고 있다. 구체 으로 최근 행정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부서의 인력을 활용하고, 

차 다문화 지원수요에 따라 단계별로 필요 인력을 확충하도록 하고 있다. 세부 인 

추진방안으로 역시․도에 있어서는 외국인 주민수 5만명 이상 는 주민등록인구

비 비율이 2.5% 이상 시․도에서는 '과(課)' 단 (12명 내외) 담부서를 설치토록 하

고, 기타 역시․도에서는 5  1명을 포함한 정원 4명 내외로 구성되는 담부서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한 시․군․구에서는 외국인주민 3만명 이상 는 주민등록인

구 비 비율이 10% 이상인 시․군․구에서는 ‘과(課)’ 단 (12명 내외) 담부서를 설

치하고, 외국인주민 1만-3만명 는 주민등록인구 비 비율이 5-10% 시․군․구에서

는 6  1명을 포함한 정원 4명 내외로 구성되는 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행

정안 부, 2011b: 3-4).

이 게 구성되는 외국인주민 담부서는 련정책을 기획·입안하고 총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2011년 7월 재 외국인정책지원 담부서는 국 26개 지자체( 역

8) 외국인업무 담 공무원 1인당 외국인주민수 : 평균 2,507명, 최고: 서울 악구 24,848명, 최 : 경북 

양군 55명 등이다.



한국의 다문화 실태  다문화지원 사회 기업 고찰    89

8, 기 18)에서 과(3) 는 담당(23)을 설치·운  에 있다. 를 들어, 서울시는 경쟁

력정책담당 실· 과·국제 력과 등 3과 13명으로 구성된 '외국인생활지원과'를 경

제진흥본부 산하에 2010년 10월에 신설하 다(행정안 부, 2011b: 2). 외국인생활지원

과는 로벌계획, 로벌센터 운 , 외국인교육업무, 그리고 사회통합업무 등을 담당

하는 4개의 으로 구성되어 있다(http://economy.seoul.go.kr/organ/organ01_02.html). 

반면 여성가족정책 , 출산담당  산하에 다문화가족 이 설치되어 있어 다문화가

족 사회통합지원 사업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종합계획 수립․시행, 다문화가족 사회통

합 지원사업 추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http://women.seoul.go.kr/v2008/intro/organ_07_02.html).

 담부서의 담당인력은 외국인 주민수 2,500명을 기 으로 담당공무원 1명씩을 산

정하여 확보하도록 하되 지자체별 총액인건비 범  내에서 가  순증없이 기존 외

국인주민 정책지원부서의 담당인력과 기능쇠퇴 부서의 인력을 이체·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 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2013년까지 단계 으로 외국인주민 정책지원 

담부서를 설치하고 인력을 확보하도록 권고하면서 이에 따른 지방재정의 수요를 보

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행정안 부, 2011b: 1-2).

3) 앙 부처의 다문화정책 황

앙 부처의 외국인주민을 상으로 하는 다문화 련 정책은 정책 상에 따라 여

성가족부를 비롯하여 법무부, 문화 체육부, 보건복지부, 행정안 부, 교육과학기술

부 등 여러 앙 부처에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아래의 <표 6>은 2011년도 외국인정책 원회9)에서 심의·확정한 “2011년도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으로 정부는 2011년도 한 해 동안 외국인과 함께하는 세계 일류국가로

의 발 을 해 극 인 개방, 질 높은 사회통합, 질서있는 이민행정, 그리고 외국인 

인권옹호 등 4  정책분야에 걸친 총 1,024개( 앙 부처 166개, 지자체 858개)의 사업

을 시행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특히 2011년도 시행계획은 해외 우수인재 유치강화, 다

양한 이민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종합 인 사회통합정책 추진, 취약계층 외국인에 

한 사회  배려확 에 을 두고 있다(법무부, 2011: 2).

9)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서 외국인정책에 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하여 국무총리 소속으

로 외국인정책 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한 사항, 외국인

정책의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   평가결과에 한 사항, 그리고 외국인의 사회 응에 한 주요 사

항 등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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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2011년도 정책 상별 외국인 정책 황10)
          

정책 상 주 요  사 업 비 고

우수인재  

 

문인력

 해외 유수의 외국교육기 의 유치 확 (교과부)

 Contact Korea를 통한 우수인재 발굴  유치 활성화(지경부)

 경제자유구역 등에 외국의료기  유치(보복부)

 의료코디네이터 양성 등을 통한 진료 편의 제공  의료 (보복부)

 소기업의 우수 해외 문인력 발굴ㆍ도입 비용 지원( 기청)

유학생
 정부 청 외국인 장학생사업(교과부)

 학의 유학생 리체계 강화(교과부)

외국인  

단순근로자  

내국인 고용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 의 외국인력 도입(노동부) 

 외국인력 고용 차 간소화  안정  고용여건 강화(노동부)

 외국인근로자 고용주 리  불법고용주 처벌 강화(법무부)

 허 청 불법알선에 한 단속․조사 강화(법무부)

결혼이민자

 기 생활 보호를 받는 국  미취득 결혼이민자 용범  확 (보복부)

 사회통합 로그램 이수 상  교육기  확 (법무부)

 건 한 국제결혼문화 환경조성을 한 국제결혼 안내 로그램 (법무부)

 결혼여성이민자 지도자 양성 교육, 결혼이민자 정보화 교육(행안부)

 지자체 담당공무원 문성 제고(행안부)

 여성 결혼이민자 등에 한 맞춤형 농교육 확 (농산부)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노동부)

 찾아가는 생애주기별 지원/아동양육 지원서비스 확 (여성가족부)

다문화 가족  

 아동

 부모소득수 과 계없이 다문화 아동 보육료 지원확 (보복부)

 취학  유아의 기본학습능력발달 교육지원(교과부)

 기 학력 미달 학생에 한 맞춤형 지도(교과부)

 다문화가족 집지역 작은 도서  조성 (문 부)

 다문화가정 자녀 어울림 생활체육 활동 지원(문 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확 (여성가족부)

재외동포   재외동포의 안정  국내 정착지원(법부부)

난민,  

이주여성 등  

재한외국인

 난민인정 결정권한의 지방사무소 임  난민지원시설 설립 등 선진  
난민 인정ㆍ지원시스템 구축(법무부)

 범죄피해 이주여성 지원체제 구축(법무부)

 외국인 지문정보 등 활용한 국경  체류 리 강화(법무부)

 국 취득시 주자격 치주의 도입(법무부)

 외국인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보복부)

 가정폭력 등 피해 외국여성 보호․지원(여성가족부)

 외국인주민 집거지 생활환경 개선(행안부)

자료: 법무부(2011), p. 11. 수정

 

의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부분의 부처가 외국인 단순 근로자를 비롯하여 결

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의 아동이라는 정책  고려 상에 해 교육, 보육, 취업지원을 

주로 하는 교육과 인권 련 다문화 로그램을 수립·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5조에 의거 설치된 ‘외국인정책 원회(국무총리를 원장으로 정부

원 14명, 민간 원 7명으로 구성)’에서 심의·확정한 201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의 일부이다.  



한국의 다문화 실태  다문화지원 사회 기업 고찰    91

Ⅳ. 사 회 기 업 을  통 한  다 문 화 지 원  정 책

1. 한 국 의  사 회 기 업  개 요

1) 사회 기업 개념  유형

한국의 사회  기업은 서구의 향, 즉 유럽의 향을 기에는 주로 받았지만 최

근에는 미국  시각의 향이 확 되고 있는 상황이다. 1990년  후반 외환 기 이후 

사회 기업은 민간차원에서 주목하기 시작하 고, 2007년 이후 정부에 의해 제도화되

어 오고 있다(김성기, 2009: 140). 최근 유럽  북미 국가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

서도 사회 기업에 한 심이 커지고 있지만 사회 기업이라는 명칭으로 법률  기

를 마련하고, 사회 기업을 육성·발 시키고자한 시도는 한국에서 최 로 이루어졌

다. 즉,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사회 기업 육성법」과 2008년 11월에 발표된 

“사회 기업 육성 기본계획(2008-2012)”에 의해 사회 기업이 인증·육성되고 있다(장

원 , 2008: 47). 2010년 12월말을 기 으로 법령에 의거해 인증된 사회 기업은 501개

에 이르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2012년까지 총1,000개의 ‘인증 사회 기업’을 육성할 

계획에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 기업은 법률에서 명시 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 기업이란 ①

사회  목 을 우선 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 매 등 ② 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회 기업 육성법」은 와 같은 실질  

요건 외에도 ‘노동부장 의 인증’이라는 형식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특이 사항

이다. 이러한 명시  개념을 보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①사회  목 의 우선  추구

와 련하여서는, 조직의 주된 목 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는 사회서비스를 제공

하거나 지역사회 공익 등 사회  목 의 실 에 있을 것,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지

역주민 등 이해 계자가 참여하는 민주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수익 는 이윤 

발생시 사회  목  실 에 재투자할 것으로, 상법상 회사의 경우에는 이윤의 2/3이상

을 사회  목 에 재투자해야 한다. ② 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과 련하여서

는 조직의 형태는 비 리법인․단체, 조합, 상법상 회사 등 다양하게 인정하고 있으나 

독립된 조직으로서 정 ․규약 등을 구비해야 한다. 더불어 유 근로자를 고용하여 

지속 인 업활동을 수행해야 하고, 업활동으로 얻은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 등을 구체 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부합하는 우리나라의 사회 기업은 사회  목 의 종류와 몰입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먼  Ⅰ유형(일자리제공형)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이 주

된 목 으로 부수 으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항구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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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장애인보호작업장 등)과 경과  일자리형으로 구분된다. Ⅱ유형(사회서비스제공형)

은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제공이 주된 목 으로 부수  기능은 취약계층 일자리 제

공이며, Ⅲ유형(혼합형)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나 Ⅰ․

Ⅱ유형에 비하여 시장성이 높은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Ⅳ유형(지역사회공헌형)은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 은 아니나, 환경, 문화, 지

역개발 등 지역사회내 일반주민을 수혜자로 하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유형이다(고용

노동부, 2008: 4).

2)  사 회 기 업 의  인 증

우리나라에서 사회 기업을 운 하려는 자는 「사회 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해당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 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고용노동부장 이 

사회 기업을 인증하기 해서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해 고용노동부 장 은 사회 기업의 인증 신청  인증 신청기간 등에 

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2조).

「사회 기업 육성법」제8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증 요건은 조직형태로서 「민

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는 비 리민간단체 등 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유 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매 등 

업활동을 할 것,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  목 의 실 을 조직의 주된 목

으로 할 것,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 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

출 것, 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이상일 것, 정 이

나 규약 등을 갖출 것,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

분의 2 이상을 사회  목 을 하여 사용할 것 등을 명시 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2011년 7월부터 '상시 인증제도'를 도입해 별도 수기간 없이 

사회 기업 인증 신청을 받고 심사를 함으로써 사회 기업을 인증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 기업의 인증은 한국사회 기업진흥원 신청ㆍ 수  → 형식  요건 구비 여부 

사  상담 (권역별 사회 기업 민간지원기 ) → 신청기  실사(진흥원  민간지원기

) → 앙부처  역지자체 추천 → 인증심사소  사  검토 → 사회 기업육성

문 원회 심의 → 고용노동부 장  인증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용노동부, 2011b)

3)  인 증 요 건 으 로 서 의  취 약 계 층

사회 기업의 주된 정책  고려 상은 취약계층으로 련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가격가격매하는 데에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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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 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가격

체 인 기 은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 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

조에서는 「사회 기업 육성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의 통상격체  기 을 

다음 사같이 제시하고 있다. 즉, 가구가월평균가소득이 국 가구가월평균가소득통상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고용상 연령차별 지  고령자고용 진에 한 법률」 제

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장애인고용 진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

인,「성매매알선 등 행 의 처벌에 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

자,「경력단 여성등통상경제활동 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 여성,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정착지원에 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가

정폭력방지  피해자보호 등에 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한부모가

족 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보호 상자, 「보호 찰 등에 한 법률」 제

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상자, 그리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가격가격체화하고 있다. 여기서의 “결혼이민자"란 한민국 국민 

사혼인한 이 있거나 혼인 계에 있는 재한외국인11)을 의미하며, 앞의 외국인주민 

황에서도 살펴보았듯이 2011년 1월 기 으로 국내거주 외국인주민은 1,265006명으

로 국 미취득자는 100만 여명이고, 이 에서 결혼이민자는 근로자(552,946명, 43.7%) 

다음으로 많은 141,654명으로 11.2%를 차지하고 있어 결혼이민자뿐만 아니라 이들로 

구성된 다문화가정은 주요 정책  고려 상이 되고 있다.

2. 다 문 화 지 원  사 회 기 업  사 례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에 한 정부의 지원정책으로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행

정안 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그리고 문화체육 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주로 언어  취업지원을 한 교육지원정책에 을 두고 있다. 이에 최근 여성가

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을 상으로 하는 

( 비)사회 기업 창업을 통해 이주여성들의 경제  활동에 한 욕구충족과 가족생

활 지원 등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본 으로 「사회 기업 육성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 기업의 정책 상으로서 취약계층에 결혼 이주여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11) “재한외국인”이란 한민국의 국 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한민국에 거주할 목 을 가지고 합법

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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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주 여 성  취 업 지 원 형

먼  “(주)사람(다문화가족 만남의 집)”은 2009년 7월에 노동부지원 ( 비)사회 기

업으로 선정된 이후 2010년 12월에는 고용노동부의 사회 기업으로 인증 받은 사회  

일자리 창출을 한 기업으로 작업복이나 단체조끼 등을 생산하고 있다. 사업 참여자

의 90％가 취약계층, 주로 이주여성과 고령자로 구성되어 있어 고령자에게는 일자리

를 제공함으로 노후생활을 돕는 반면 결혼 이민자들에겐 경제  안정을 한 취업과 

함께 기술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더욱 행복한 가정을 지향하는 사회 기업으로서의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음으로 여수 “민들 마을”은 여수YWCA 산하 비 리법인인 ‘돌  지원센터’가 지

난 2008년 민들 마을㈜로 환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 기업으로 인증받았으며, 

돌  서비스와 제조업(음식사업부)으로 사업을 분리해 운 해 오고 있다. 특히 ‘나눔

카페&베이커리’에는 모두 7명(2010년 7월 기 )의 다문화가정 여성이 일하고 있는 바

와 같이 일자리를 갖고 싶어하는 다문화 여성들을 상으로 생산품의 매뿐만 아니

라 문기술까지 교육하고 있는 사회 기업이다. 

한 다문화 이주여성의 나눔 공동체로 경남 하동의 “한구자리 채울”은 결혼이민 

등으로 하동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여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 도우며 든든한 울타

리를 만들어 채워가자는 의미의 다문화 이주여성의 자립형 지역공동체로서, 행정안

부와 하동군이 추진하는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국·일본·

필리핀·베트남 등 결혼이민여성 10 여명이 찻집과 식당을 운 하고 있다.

2)  이 주 여 성  교 육 지 원 형

부산 남구의 종합사회복지 이 운 하는 비사회 기업 “다문화카페 휴"는 결혼이

주 여성의 사회진출을 돕고, 직업인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해 2009년 고용노동

부의 사회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으로 시작되어 재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비사회

기업으로 등록된 상태다. 카페 휴에서는 차만 매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 교육사업

을 통해 한 달에 2~3회 등학교, 지역아동센터, 유치원을 방문해 아동과 학생들에게 

다문화를 알리고 있고, 이주여성들에게는 쿠키 만드는 법, 천연비  만드는 법 등을 

가르쳐 주며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다.

서울형사회 기업인 ‘한울교실 러스마미’는 수년간 결혼 이주여성의 인권과 행복을 

해 힘써온 결혼이민자여성평등찾기에서 설립한 “다문화강사 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즉, 서울형사회 기업으로 운 되고 있는 사업은 결혼이주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역량강화를 하여 형성된 "다문화강사 견사업"으로 결혼이주여성 스스로가 다문화

사회 안에서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터  마련과 우리사회 안에서 자라나는 아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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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사회 속에서 살고있는 모든 사람을 상으로 다문화에 한 이해와 다문화사회 문

제에 한 근을 강의 는 여러 가지 문화활동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한

울교실 러스마미”는 서울시여성발 기 사업의 우수사례로 뽑힌 다문화강사양성과정

(한울교실)을 마친 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

디아 등 9개국 나라의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강사가 활동하고 있다.

3)  사 회 기 업  육 성 을  한  기 업  지 원

“포스코와 함께하는 다문화 사회 기업 육성사업”은 결혼이주여성 고용  다문화 

가정에 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목 의 사회 기업을 성공 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다문화 ( 비)사회 기업으로 진입 가능한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기  는 개인 등이 사업의 지원 상이다. 선정된 기 에 해서는 ( 비)사

회 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공 인 다문화 련 사회 기업 모델 창

출을 통해 결혼이주여성 자립 지원  다문화 가정지원을 목 으로 하고 있다. 구체

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결혼이주여성 심의 창업 는 일자리 제공, 다

문화 가정에 한 사회서비스 제공 심의 창업 는 일자리 제공, 그리고 기타 다문

화지원사업 련 유 기  는 개인 등의 결혼이주 여성의 창업 는 일자리를 제공

하는 기  등을 선정해 ( 비)사회 기업으로 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민

간부문 주도의 다문화지원을 한 사회 기업 육성사업이다. 

한 다문화가족 지원을 한 사회 기업인 “사단법인 로벌투게더음성”은 29명의 

인력 원을 음성군내 사회복지사, 다문화가정 활동가 등 지역민으로 고용해 출범한 

지역 착형 사회 기업이다. 로벌투게더음성은 다문화가족의 응, 교육, 소통을 

한 다양한 로그램을 제공해 지역 사회의 성공 인 모델로 발 시키고 향후 국

인 확산 효과를 목 으로 하고 있으며, 로벌투게더음성은 음성군으로부터 다문화가

족지원센터 탁 운   센터 공여, 행정지원 등을 지원받고, 삼성으로부터는 센터 

환경개선  인건비, 사업비와 향후 컨설  등을 지원받게 된다. 

Ⅴ. 결 론:  연 구 의  요 약   제 언

이상에서 다문주의와 다문화정책에 한 이론  고찰을 바탕으로 한국의 다문화 실

태로서 외국인주민에 한 개  황  국 별, 지역별 황을 살펴보고, 외국인주

민에 한 우리 정부의 다문화 지원체계  지원정책의 실태, 그리고 다문화지원을 

한 사회 기업 사례를 고찰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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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 한국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 귀화자, 외국인자녀 등을 통칭하여 외국인

주민은 2011년 1월 기 으로 총 126만 5,006명이며, 이는 우리나라 체 주민등록인구

(50,515,666명)의 2.5%에 해당되며, 한 이는 지난해 1,139,283명 보다 11%, 125,000 

여명이 증가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기(30.1%), 서울(29.0%), 인천(5.5%) 등 수도권에 

64.6%가 집  거주하고 있으며, 1만명 이상 외국인 주민 집 거주지역은 2010년 34

개 보다 4개 증가한 38개 자치단체이며, 지역 주민등록인구 비 외국인 주민 거주자

의 비율이 3%를 과하는 기 자치단체의 황은 26개 기 자치단체가 1만명 이상 

외국인 주민 거주 지역과 복되고, 추가로 23개의 기 자치단체가 지역 총인구 비 

외국인 거주자 비율이 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 주민의 지역  분포의 집 상에 한 정부의 정책  지원에서 행

정안 부는 외국인이 집하여 거주하는 자치단체를 상으로 2008년 이후 외국인 

집지역에 한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여 오고 있다.12) 행정안 부가 이러한 외국

인 집거주지역을 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 것은 외국인 집거주

지역이 주로 도시 주변, 지방공단 배후지역 등에 치하여 주류사회와 단 되면서 

생활편의시설 부족 등 불편을 겪고 있고, 범죄발생이 증가하는 등 슬럼화 상이 나

타나고 있기 때문이다(행정안 부, 2011c: 2). 그러나 지원하는 구체 인 사업 내역을 

보면, 쉼터‧공원, 커뮤니티센터 등 외국인주민 편의시설 조성사업, 다목  체육센터 

설치, 상가지역 간 정비 등 기  인 라 구축사업, 보안등, 방범용 CCTV 설치 등 지

역 슬럼화 방지 사업 등으로 과연 이와 같은 환경개선사업이 외국인주민을 상으로 

하는 지원정책인지에 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한 한국 정부의 다문화 지원정책의 방향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 의 외국인력 

도입, 외국인력 고용 차 간소화, 기 생활 보호를 받는 국  미취득 결혼이민자 용

범  확 , 그리고 부모의 소득수 과 상 없이 다문화 아동 보육료 지원확  사업 

등과 같이 소  시혜 이고 온정주의 인 에서 추진된 단편 인 로그램의 사업

추진으로(류 아, 2009: 51) 향후 외국인 주민에 한 정부의 정책  근방향은 단순

한 시혜  로그램보다는 다문화사회의 문화  차이를 인정하고, 다문화 배경을 지

닌 외국인 주민의 다양성과 인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등의 다문화주의 모델 차원에서

의 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앙정부가 부처별로 다문화 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의 복성 

문제가 지속 으로 제기되고 있다. 를 들어, ‘2011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상의 

질 높은 사회통합분야 사업을 보더라도 행정안 부의 결혼여성이민자 지도자양성 교

12) ‘2011년도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한 공모‧심의를 거쳐, 서울 등포구 등 11개 시군구(서울 등포

구, 용산구, 부산 강서구, 인천 구, 남동구, 경기 안산, 시흥, 남양주시, 남 암군, 경남 창원, 김해

시 등)에 사업비 31억 7천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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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 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 농림수산식품부의 여성결혼이민자등에 한 맞춤형 

농교육, 고용노동부의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 등의 결혼이민자를 정책  상으로 하

는 취업 는 생활정착을 한 유사한 교육 로그램이 앙 부처 다발 으로 계획되

고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앙 부처별 다문화 련 사업  표 으로 

복되는 역은 한국어교육사업  인력양성사업으로 법무부의 이민자 사회통합 로

그램사업에서의 한국어 교육, 보건복지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의 한국어 교육, 

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센터에서의 한국어교육 등 앙 부처별로 복되어 실시되고 

있다. 한 결혼이주민여성을 주된 정책  상으로 하고 있는 지역기반의 ( 비)사회

기업의 주된 서비스제공도 결혼이주여성을 상으로 하는 언어  취업지원 교육사

업과 이들 결혼이주여성을 활용한 일반 주민 상의 다문화 교육사업에 집 되어 있음

을 알 수 있다. 

외국인주민에 한 보다 원활하고 효과 인 지원정책의 추진을 해 행정안 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담부서 설치를 한 방안을 수립하 으나 서울시에서 보여지는 바

와 같이 경제진흥본부 산하의 외국인생활지원과라는 통합부서의 설립과 더불어 다문

화가족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이 별도로 구성되어 운 되고 있는 실이다. 한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지원사업은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건강가정지원센터, 종

합사회복지 , NGO 등 다양한 기 에서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사업의 추진체계  

수행방식 등이 복잡한 문제 을 지니고 있다. 이에 앙 부처 차원에서의 복사업의 

효과  추진을 한 정책 네트워크의 구축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과 

다문화 사업부서의 통합을 통한 담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며, 더불어 정부와 민간부

문 간의 연계· 력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것과 같이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정을 한 

련 지원기  간의 업무추진 체계의 네트워크 연계가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

서 최근 결혼이주여성을 주된 정책 상으로 하고 있는 다문화지원사업의 추진에 있어 

정부 산하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민간 부문의 비 리 단체, 그리고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이들 간의 네트워크 연계를 통해 사회 기업을 발

굴·육성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리기업 그리고 비 리단체 간

의 상호 력을 통해 외국인주민으로서 결혼이주여성의 안정  정착뿐만 아니라 다문

화가정의 실질  지원을 한 사회 기업 활성화 방안의 모색이 강구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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